
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8. 30.    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18. 이도희 의원 외 13명

  나. 상정의결 

    -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30.)    

     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설명 요지( 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이도희 의원 )

  가. 주문

  강남구의회는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(국제교류복합지구외)에 대해 국

토교통부 「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․해제 가이드라인」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

정 재검토 및 해제를 강력히 촉구함.

나. 제안이유

◦ 투기성 거래 억제를 위해 시행돼온 토지거래허가제가 구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

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,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을 포함한 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.

◦ 2020년 지정 당시에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으

나,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ㆍ 해제 가이드라인을 새

로 제시한 바 있음. '행정동, 법정동 등 행정경계,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, 도



로ㆍ하천 등 물리적 특성, 생활권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, 필지별로 

고시'하도록 기준이 세분화됨.

◦ 이에 강남구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토지

거래허가구역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검토 및 해제할 것을 촉구함.

다. 이송처

◦ 서울특별시

3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4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5. 심사 결과: “원안가결”


